
  용해로 투입원료의 수분에 의한 수증기 폭발 발생
»  용해로에 원료 투입작업 시 옥외에서 보관되어 있어 빗물에 의해 젖은 폐알루미늄 원료를 건조하거나 물기 등 
확인상태 미흡

  용해로(고열) 작업자의 적정한 보호구 미착용 

용해로에 폐알루미늄 투입 중 수증기 폭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방법), 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 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참고법령 및 기준

용해로에 폐알루미늄 원료 투입작업을 위하여 지게차 포크에 설치된 길이 약 6.6m의 교반대를 이용,
원료를 밀어 넣는 순간 원료(톤백으로 투입)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로 인해 폭발     

재해발생 원인

    용해작업시 투입 원료의 물기 등을 확인한 후 작업➊

»  금속의 용해로에 원료를 넣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료에 물·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 실시

    용해로(고열) 작업자 적정한 보호구 착용➋

»  용해로 등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방열복 등 고열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고 작업 실시

재해예방 대책

재해사례（수증기）

➊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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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Safety Tip

  액체 상태에 있는 물이 고온과 접촉되어 기체 상태로 변할 때 1,000~2,000배의 체적 팽창이 일어나며, 이때 
발생한 내압으로 용융고열물이 약한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외부에 방산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요 재해사례로는 
① 전기로 용해로 장입작업 중 수증기 폭발, ② 소각로 배출구 점검 작업 중 수증기 폭발, ③ 용해로에 수분이 
포함된 알루미늄 광재 투입 중 수증기 폭발 등의 재해가 발생함

수증기 폭발이란?

  용융한 고열의 광물(이하“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② 
작업용수·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한다.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①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 ②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물이 고이거나 습윤 상태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작업한다.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
(단, 수쇄(水碎)처리를 하는 경우에 제외)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피트·건축물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한다. (단, 수쇄처리를 하는 경우 제외)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 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경우 금속 부스러기에 물·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한다.
  용광로·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에서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등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한다.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대책


